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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製藥産業은 成長 潛在力이 매우 큰 미래지향  고부가가치 산업이

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醫藥品 生産實績이 國內總生産(GDP)

에서 차지하는 비 은 2.0%로서 先進國에 비해서도 높은 수 이며1), 

製造業 部門의 總生産額에서 차지하는 비 도 7.34%에 달하는 등 國

家經濟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醫藥品産業은 供給過剩과 과당 

場占有 경쟁, 비효율 인 流通構造 등 生産에서 流通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 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 되고 있다. 특히 物質特許制度의 

入, 輸入自由化, 流通 場 開放 등의 開放化 時代를 맞이 하여 우리

나라 製藥産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해서는 製藥産業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 을 개선하기 한 노력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 에서도 특히 非效率的인 醫藥品 流通構造는 제약산업의 반

인 競爭力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 의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의 가장 큰 특징은 제약회사→약국, 병‧의원→소비자로 이

어지는 直去來 方式이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다. 단지 理論

的인 측면에서는 제약회사→도매상→약국, 병‧의원→소비자로 이어지

는 都賣去來 方式에 비해 直去來 方式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

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醫藥品 流通의 現實이다. 즉, 제약회사들

이 각기 營業組織을 구축하여 販賣活動에 치 함에 따라 국가경제  

1) 1990년 재 각국의 제약산업이 자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 

0.96%, 서독 1.14%, 국 1.23%, 랑스 1.18% 등임(DATA BOOK, JPMA,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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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流通에 한 重複投資와 資源의 浪費가 래되고 있으며, 醫

藥品의 硏究開發에 한 投資가 상 으로 축되고 있다는 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製藥 社들이 의약품 流通 場에 극 진출함

에 따라 의약품 유통을 본연의 任務로 하고 있는 都賣業界의 건 한 

成長을 해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다시 우리나라 醫藥品의 國際競爭力 弱化, 국내 의

약품 시장에서의 供給過剩, 과당 場占有 경쟁 등으로 이어지는 결과

를 낳고 있다. 즉, 의약품에 한 硏究開發 投資의 미흡은 우리나라 

의약품의 國際競爭力을 약화시키고, 제약회사들로 하여  輸出보다는 

內  심의 販賣競爭에 치 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製藥 社들이 醫藥品의 販賣에 치 하는 과정에서 醫藥

品 都賣業界는 올바른 成長의 機 를 갖지 못하고 零細한 상태로 남

아 있을 수밖에 없는 惡循環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製藥業界는 生産  硏究開發에, 그리고 都賣業界

는 流通에 념  함으로써 우리나라 醫藥品産業의 건 한 發展을 도

모하기 한 目的으로 1994년에 100병상 이상의 綜合病院에 한 醫

藥品流通一元化가 실시되었다. 綜合病院에 한 流通一元化가 실시되

기까지 關聯業界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都賣業界로서는 새로운 

도약의 契機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流通一元化는 流通體系上의 變化를 모색하기 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며, 流通一元化를 통해 醫藥品 流通上의 모든 문제를 해결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流通一元化를 통해 추구하는 目標를 달

성하기 해서는 都賣業體의 大型化, 效率的인 物流體系의 確立, 우수

의약품유통 리기 (Korea Good Supplying Practice; KGSP)의 조기

정착 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상호 보완 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

다. 만약 그 지 않을 경우 流通一元化 措置는 오히려 流通費用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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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는 副作用만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는 첫째, 이미 실시되고 있는 綜合病院에 한 

醫藥品 流通一元化가 당  목표로 했던 소기의 成果를 거두기 해서

는 무엇이 필요하며, 둘째, 앞으로 醫藥品 流通의 變化와 련하여 강

제 인 流通一元化는 유통의 단계를 한단계 추가한다는 부정 인 측

면도 있기 때문에 모든 狀況에서 流通一元化가 반드시 善이라고 斷

할 수는 없는 만큼 앞으로 流通一元化를 어떻게 展開해야 할 것인

가를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우선 우리나라 醫藥品 流通構造의 現況을 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理論的인 側面에서 流通過程의 延長과 流通費

用의 증가라는 副作用을 래할 수도 있는 流通一元化를 우리나라에

서 실시하게 된 理由와 背景을 이해하기 해서는 먼  우리나라 醫

藥品 流通構造의 特殊性과 問題點을 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Ⅱ. 우리나라 醫藥品 流通構造의 現況

1. 醫藥品의 流通經路

  流通이란 일반 으로 生産 로부터 消費 로 상품 는 서비스를 

이 하는 과정에서 價値를 창조·부가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유통산업 근 화 진법에서는 流通産業을 ‘농수산물‧공산

품의 도매, 소매, 수송, 보 , 포장  기타 이와 련된 정보  용역

제공을 목 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流通에는 여러가지 機能과 行爲가 있기 마련인데, 넓은 뜻으로 본다

면 商的流通, 物的流通, 情報流通, 金融流通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으로는 商的流通과 物的流通으로 부분 정의하며 가장 의로 

정의할 때에는 商的流通이 流通産業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제품에 한 流通經路란 상품이 生産 로부터 終消

費 에게 이 될 때에 상품의 소유권이 경유한 길 는 경로를 말하

며, 경로란 항상 소유권 이 에 여하는 中間商人과 仲介人은 물론 

生産 와 消費 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醫藥品은 일반 여러 상품과는 달리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 인 

향을 미친다는 特殊性을 가진 製品이기 때문에 醫藥品의 製造, 流

通, 消費 등 全段階는 藥事法에 의해 리되고 있다. 醫藥品 流通構造

의 정상 인 채 은 생산, 도매, 소매단계를 거쳐 消費 에게 이어지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조업자와 도매업자  

매업자, 약국개설자( 는 병의원)는 藥事法과 련된 流通秩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수해야 할 義務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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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나라는 生産, 都賣, 賣로 이어지는 정상 인 流通體系

가 확립되지 못하여 複雜하고 多元化된 樣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실이다.

  우리나라 醫藥品 流通經路는 제약회사→약국, 병·의원→소비자의 단

계를 거치는 直去來方式과 제약회사→도매상→약국, 병·의원→소비자

의 단계를 거치는 都賣去來方式, 그리고 제약회사→도매상→ 로커→

약국, 병·의원→소비자의 단계를 거치는 去來 등 세가지 유형으로 

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제약회사→약국, 병·의원→소비자의 단계를 거치는 直去來方式

의 流通經路는 제약회사가 직 ·간 으로 제조한 醫藥品을 都賣商을 

경유하지 않고 직  약국이나 병의원에 매하여 이들이 終消費

에게 調劑‧投藥‧販賣하는 經路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1994년 醫藥品 流通  약 63.7%  

59.0% 정도가 直去來 方式을 따르고 있으며(表 Ⅱ-1 參照), 이처럼 直

去來 流通方式이 높아서 製藥 社로서는 수많은 약국  병‧의원과의 

직 거래로 인해 販促費 支出이 커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제약업

체의 賣出額 比 販促費와 一般管理費 比重이 상 으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제약회사들로 하여  이러한 과다한 비를 

감하는 신 硏究開發과 生産活動에 념  함으로써 향후 우리나

라 醫藥品의 國際競爭力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表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들어 製藥 社로부터 약

국, 병‧의원으로의 醫藥品 直去來方式은 차 減 趨勢를 나타내고 있

으며,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한 綜合病院 醫藥品 流通一元化 조

치로 直去來는 減 하고 都賣를 통한 去來로 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 

2) 이와 關聯된 醫藥品 流通一元化政策은 다음 章에서 상세히 及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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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Ⅱ-1〉 流通經路別 醫藥品 流通 比重

                                                              (單位: %)

   구 분 1993년 1994년

  도매상 22.6 28.1

  약국 29.4 29.0

  병원・ 납 34.3 30.0

  수출 등 기타 13.7 17.9

   계        100.0         100.0

資料: 의약품성실신고조합, 의약품 매출거래별 내역, 각년도.

  두번째, 제약회사→도매상→약국, 병의원→소비자로의 流通經路는 

제약회사가 약국, 병의원과 직  거래하지 않고 都賣商에 醫藥品을 

매하여 都賣商이 약국, 병의원에 매하는 經路를 뜻한다. 도매상을 

통한 거래는 1993년  1994년 각각 22.6%  28.1%로 비 이 조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도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 을 차

지하고 있다(表 Ⅱ-2 參照). 

〈表 Ⅱ-2〉 主要 國家의 醫藥品 都賣流通 比率(1991)

                                                              (單位: %)

국가명 덴마크 독일 일본 국 랑스 미국 한국

비  율 100 93 92 91 85 79 24

資料: 약업신문, 1993. 9. 23일자.

  세번째 流通經路는 제약회사→도매상→ 로커→약국, 병·의원→소비

자의 流通經路로, 都賣商과 藥局  病‧醫院 사이에 불법 간 로커

가 개입되어 있다. 이같은 流通經路는 제조업체간의 덤핑 매에 기인

하는 것으로 販賣競爭이 치열한 우리나라 醫藥品 生産業界의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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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流通經路에 투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醫藥品 유통에 한 법규는 약사법, 마약법  향정신성 醫藥品 

리법 등이 있는데, 약사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제57조까지는 醫藥品 

도매상의 設立許可 조건으로서 施設基準과 資本金의 하한선을 규정하

고 있다. 간 로커는 이러한 都賣商 設立許可를 받지 않고 소자본

과 운반도구만을 갖추고 약국과 제약회사 혹은 도매상 사이에서 不法

營業 행 를 하는 들을 말한다. 

  불법 로커의 존재는 단지 로커 自身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을 이용하는 製藥 社나 도매상, 약국 등 모두에게 책임

이 있다. 일부 製藥 社들이 긴박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해 찰 

동원력이 강한 로커에게 세 계산서 없이 醫藥品을 매‧공 하는 

경우가 있으며, 都賣業 들도 량구입으로 정상가격보다 낮게 醫藥品

을 구입하 을 경우 이것을 간 로커에게 다시 매하기도 한다. 

한 도매상이 제약회사로부터 외상구매를 할 때 담보물권을 제시하

여야 하는데, 세 都賣業體의 경우 담보물권이 부족하여 醫藥品을 다

양하게 구입‧구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구색을 맞추기 해 

로커로부터 바터방식으로 醫藥品을 구입하기도 한다.

  지 까지 언 된 流通經路는 단지 形態上의 분류에 지나지 않을 뿐

이고, 실제로 유통경로상에 이루어지는 의약품거래의 樣相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우선 로 들 수 있는 것이 병‧의원이나 약국으로부터 도매상으로

의 醫藥品 流現象이다. 이것은 주로 형약국이나 병‧의원과 도매상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즉, 大型藥局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량사

입으로 정상가 이하로 싸게 구입했을 경우 이것을 도매업자에게 다시 

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약회사가 매목표 달성을 해 형약국

에 출 매를 하고, 약국은 다시 정 在庫 이상으로 구입한 醫藥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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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매상에 매하거나 혹은 타사 제품과 교환함에 따라 나타나는 

상이다.

  이와 아울러 약국에서 약국으로, 그리고 병‧의원에서 약국으로 醫藥

品이 매되는 경우도 있다. 약국간의 의약품 매는 제약회사로부터 

량으로 醫藥品을 구입할 경우 購入單價가 낮아지는 것을 이용한 거

래방식이다. 즉, 여러개의 약국이 모여 각각 특정한 제약회사와 규

모 거래를 하여 낮은 單價로 醫藥品을 구입한 다음, 이를 다시 약국간

에 상호 교환 매하는 형태이다.

  병의원에서 약국으로 醫藥品이 유출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약국

에 한 租稅制度가 매출액이 아닌 매입액을 기 으로 하고 있다는 

을 이용한 변칙 유통형태이다. 약국이 매입원장 없이 醫藥品을 공

해  것을 요구할(제약회사 업사원에게) 경우 과표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병의원에 醫藥品을 출하하여 약품을 다시 藥局에 공 하는 형태

이다.

  이러한 변칙유통이 이루어지는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製藥

業體의 生産過剩, 무리한 販賣促進, 類似品 競爭 등도 그 원인의 하나

로 지 되고 있다. 1980년  반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의약품 

供給過剩 現象은 製藥業體들의 販促競爭과 덤핑 매로 이어져 의약품

의 價格秩序 문란은 물론 上記와 같은 각종 變則流通을 조장해 왔다. 

  아울러 이러한 販賣競爭을 해 製藥業體들이 營業組織을 강화해 

왔는데, 製藥業體의 일반 인 營業組織 형태를 간단히 紹介하면 다음

과 같다. 

  製藥業體들은 체로 특 부, 도매부, 병원부, 약국부 등의 營業組織

을 갖추고 각각의 特性에 맞는 마  략을 구사해 왔다. 우선, 특

부에서는 각 製藥業界의 업정책과 업기 에 다소 배되더라도 

회사 체의 매출액을 높이기 해 일부 거래처(도·소매)와 直去來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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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도매부에서는 醫藥品 도매상과 직  거래를 함으로써 거래 

계가 없거나, 혹은 거래가 있더라도 특수 품목에 해 거래가 없는 일

반 소매약국  병의원에게 도매상을 통하여 自社의 醫藥品을 供給하

는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병원부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의원 등에 직  醫藥品을 공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넷째, 약국부는 지역단 로 지 , 업소 등의 형태로 나 어져 지

장, 업소장 등의 리 감독하에 약국에 醫藥品을 販賣  수 하

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제약업체들이 각기 이와 같은 肥大한 營業組織을 構築‧運營하면서 

販賣競爭에 치 해 오는 동안 國家經濟的인 측면에서는 資源의 浪費, 

그리고 醫藥品 流通 側面에서는 變則‧不法流通의 성행 등이 조장되어 

왔음이 사실이다.

2. 醫藥品 都賣業界의 流通現況

  醫藥品 都賣商은 의약품 제조업체로부터 醫藥品을 공 받아 이를 

약국과 병의원 등에 매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즉, 醫藥品 

都賣商은 醫藥品 製造業體와 약국 기타 醫藥品 賣商과의 中間에서 

醫藥品 供給의 仲介를 행하는 간업자인 것이다. 따라서 간 매업

자인 이들 都賣商은 약사법, 마약법, 습 성 의약품 리법 등에 의해 

醫藥品의 도매행 만 할 수 있고 醫藥品 賣는 할 수 없도록 규제되

어 있다.

  한편〈表 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매상의 의약품 유통비 을 

살펴보면 都賣商들이 약국에 매하는 비 은 조 씩 감소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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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납과 수출 등의 비 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流通

一元化制度가 정착되면 이러한 경향이 심화될 것으로 상된다.

〈表 Ⅱ-3〉 都賣商에 의한 醫藥品 流通比重

                                                              (單位: %)

   구 분 1993년 1994년

  약국 41.4 38.8

  병원・ 납 51.2 51.5

  수출 등 기타  7.4  9.7

   계        100.0         100.0

資料: 의약품성실신고조합, 의약품 매출거래별 내역, 각년도.

  그리고 都賣商의 양 인 면을 살펴보면 국의 總都賣商數는 1984

년 300개, 1990년 505개, 1994년 594개 등으로 만 10년 사이에 두배로 

늘어났다(表 Ⅱ-4 參照).

〈表 Ⅱ-4〉 醫藥品 都賣商數의 變化 趨勢

                                                            (單位: 個所)

年    度 1984 1985 1987 1990 1993 1994

都賣商數 300 335 371 505 577 594

資料: 약업신문사,『약사연감』, 1995.

  이러한 都賣商數의 急增現象은 都賣業體間의 過當競爭을 래하여 

低마진 去來 등으로 인한 利潤의 減 , 그리고 나아가 都賣商의 零細

化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都賣商의 零細性은 都賣商들

에 한 製藥業體들의 不信을 가 시키는 주요 要因으로 작용해 왔다. 

製藥業體와 都賣商間의 거래는 現金去來보다 주로 외상거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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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어서 都賣商의 도산 등으로 인해 약품 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바로 제약업체들이 도매상보다는 각자의 營

業組織을 통해 醫藥品을 매해 온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 다. 

  이러한 零細 都賣商의 亂立을 방지하기 해서 이미 1983년에 都賣

業 診斷制度3)가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都賣 業 診斷制度에도 불

구하고 零細 都賣商의 亂立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나 1994년 12월 30

일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우수 의약품 유통 기 (KGSP) 제도의 실

시 등과 함께 이러한 問題點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제56조(의약품도매상의 허가 장과 허가증)

에 의해 도매업허가를 받을 때 都賣商은 업종별에 따라 종합 도매

상, 제약회사 도매상, 수입‧시약도매상 등으로 區分되는데, 1994년 12

월 31일 재 국 都賣商 分 現況을 살펴보면〈表 Ⅱ-5〉에서와 같

이 綜合都賣가 376개, 제약도매가 116개, 수입도매와 시약도매가 102

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地域的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207개소, 부산‧경남이 73개소, 

구‧경북이 57개소, 인천‧경기가 83개소, 주 남이 42개소, ‧충

남이 40개소 등으로서, 체 도매상의 34.8%가 서울에 분포되어 있으

며 약 半數에 가까운 48.8%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집되어 있다.

  都賣商을 통한 醫藥品 流通構造의 다른 문제 은 국민 의료보

험제도 실시 이후에 都賣商의 營業環境이 변화하고 있다는 이다. 全

國民 醫療保險 實施에 따른 保險藥品의 要增加 추세에 편승하여 都

3) 都賣 業 診斷制度는 도매설립 요건 의 하나로, 이 要件에서는 자본 의 하

한선을 설정하여 개인은 3억원, 법인체의 경우는 2억원 이상으로 제한했다. 

 도매업소가 설립되기 해서는 일정기 의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이 시설

기 에 따른 設立要件은 창고면 이 264m2(약 80평) 이상이어야 한다. 도매업

소 시설기 에 따른 業診斷制度는 도매업소의 亂立을 방지하면서 도매경

의 세화를 막기 한 방편이다. 도매기업진단 요령은 도매시설기 령(보사

부 고시 제82-62호, 1982년 11월 13일 제정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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賣商의 病院 去來 比重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약국 등 賣業所와의 

去來 比重은 차 어들고 있다. 지 까지 OTC 品目만을 주로 약

국을 상으로 거래해 왔던 一般 都賣商들은 보험약품의 취 이 불가

피해지면서 綜合 都賣商으로 치를 다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經營多角化를 통해 업기반을 다져야만 하는 時期에 직면하고 있다.

  向後 都賣商을 정상 으로 경 하기 해서는 과감한 자본투자에 

의한 大型化와 함께, 開放化에 따른 醫藥品 都賣業의 국제경쟁력 강화

를 한 노력이 시 한 것으로 지 되고 있다.

〈表 Ⅱ-5〉 都賣商의 地域別 分 (1994)

                                                            (單位: 個所)

지부명 종합도매 수입·시약도매 제약도매 계

서울시 161 19 27 207

부산·경남 50 15 8 73

구·경북 45 6 6 57

인천·경기 32 7 44 83

주· 남 29 7 6 42

·충남 22 8 10 40

북 15 3 4 22

강원 11 - 6 17

충북 8 - 3 11

제주 3 - 2 5

수입 - 37 - 37

 계 376 102 116 594

 

資料: 약업신문사, 『약사연감』, 1995.

3. 醫藥品 終 販賣段階의 流通現況

  최종 販賣段階인 약국, 약방  약포 등의 流通構造 現況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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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우선 병의원 자체는 醫藥品 販賣業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外國의 境遇와는 달리 의약분업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藥

局이 병설된 종합병원이나 병원 이외의 개인 병‧의원들도 원내에 조

제실을 갖고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는 醫藥品의 조제가 허

용되어 있기 때문에 약사가 없는 개인병‧의원(치과의원, 한의원 포함)

에서도 직  醫藥品을 구입‧ 매하고 있다. 특히 이들 병‧의원 에서

도 다소 규모가 큰 곳은 製藥業體와 直去來로 醫藥品을 매입해 오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藥局은 부분이 家族 從事 에 의해 운 되고 있으며 

大都  심가의 大型藥局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藥局이 零細性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 醫療保險의 실시와 함께 藥局보다는 

病院을 이용하려는 傾向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상 으로 藥局을 찾

는 환자의 수가 어듦에 따라 藥局經營이 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

와 함께, 약국의 過密 現象으로 인해 약국간의 價格競爭이 가열되면서 

약국의 經營 件 惡化는 물론이고 醫藥品 價格 秩序의 紊亂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재와 같이 賣段階에서의 醫藥品 價格秩序가 문란해진 데에는 

大型藥局의 醫藥品 난매도 주요 原因 의 하나이다. 이미 앞에서도 언

된 바와 같이, 大型藥局들이 製藥 社들로부터 正常價格 이하로 大

量購入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都賣商이나 他 中 藥

局 등에 매함으로써 流通秩序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다. 일반 消費

들에 해서도 지나치게 낮은 價格으로 醫藥品을 매함으로써 醫

藥品에 한 國民들의 不信, 그리고 不必要한 의약품의 구입과 오남용

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1994년 재 全國의 藥局數는 19,874개소로서 1993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 다. 地域別로 보면, 체 藥局의 35.4%가 서울에 집 되어 있

으며 半이 넘는 54.1%의 약국이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에 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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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表 Ⅱ-6  表 Ⅱ-7 參照).

〈表 Ⅱ-6〉 醫藥品 販賣業所數의 變化趨勢

(單位: 個所)

年 度 약국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1985 16,097 2,300 2,884 522

1990 19,523 1,951 2,532 382

1991 19,917 1,878 2,496 373

1992 20,158 1,772 2,446 350

1993 20,130 1,707 2,407 317

1994 19,874 1,597 2,374 274

資料: 保健福祉部,『保健福祉統計年報』, 1995.

〈表 Ⅱ-7〉 醫藥品 販賣業所의 地域別 分

(單位: 個所)

약국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서울특별시 7,043 14 63 -

부산 역시 1,539 32 72 4

구 역시 1,152 11 116 2

인천 역시 931 26 66 1

주 역시 670 19 140 2

역시 622 17 71 5

경  기  도 2,805 171 297 42

강  원  도 525 121 135 17

충 청 북 도 507 96 144 28

충 청 남 도 535 226 167 21

라 북 도 755 132 240 14

라 남 도 644 234 286 25

경 상 북 도 818 220 326 43

경 상 남 도 1,142 256 232 65

제  주  도 186 22 19 5

資料: 保健福祉部,『保健福祉統計年報』,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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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약방  약포는 약사가 아니면서 醫藥品 販賣業을 허가받은 

약종상·매약상이 운 하는 醫藥品 販賣業所이다. 약방은 약종상에 의

해 운 되는데, 약국의 경우와 달리 完製 醫藥品의 매행  이외에 조

제 매를 할 수 없으며, 허가지역 밖으로 移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약포는 매약상에 의해 運營되는데, 그 販賣品目은 매약으로 제조허

가된 품목과 그외 일반약품에 한정된다. 약포는 약국 는 약방이 없

는 面 單位에 한정하여 개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약포가 개설된 

地域이 行政區域 變更으로 인해 都 地域으로 편입됨에 따라 都 地域

의 변두리에 아직도 약포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아래〈表 Ⅱ-7〉에

서 보는 바와 같이 釜山廣域 나 大邱廣域  등 大都  地域에 매약

상이 分 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1963년도의 藥事法 개정으로 인해 약종상·매약상의 자격시험

제도와 신규 업허가 제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그 이 에 개설된 

약종상이나 매약상이 일부 남아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



Ⅲ. 醫藥品 流通一元化의 背景  向後 推進方向

1. 流通一元化의 施行背景

  流通一元化는 제약회사로부터 病醫院이나 藥局으로 醫藥品이 유통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都賣商을 거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前章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 우리나라의 醫藥品 流通은 제약회사→도매

상→병‧의원  약국으로 이어지는 都賣流通 방식과, 제약회사→병‧의

원  약국으로 이어지는 直去來 방식으로 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것은 포 인 形態上의 分類에 지나지 않고 실질 으로는 간 로

커를 통한 거래 등 매우 복잡하고 多元化된 流通構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流通構造를 개선하기 한 노력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바

로 綜合病院에 한 醫藥品 流通一元化 조치이다. 保健福祉部는 1994

년 7월 약사법 시행규칙를 개정하여(제57조 1항 7호) 100병상 이상의 

綜合病院에 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都賣商을 통해 醫藥品을 

공 받도록 하 다. 이에 따라 유통일원화의 상이 되는 종합병원수

는 308개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病床數는 국의 총병상수 151,887

개  약 70%에 해당하는 106,214 병상이다. 특히 의료보험 診療費의 

30% 이상이 약제비로서 이 에서 상당 부분이 綜合病院에서의 醫藥

品 消費라고 볼 때  단계의 流通一元化만으로도 醫藥品 流通에 있

어서 커다란 變化를 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流通一元化의 法制化를 후로 하여 련 業界間에 많은 논

란이 있었다. 病院協 는 유통일원화가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私的 去

來自治의 원칙에 배될 뿐만 아니라 도매상에게만 특혜를 주는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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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거래행 라는 입장이었으며, 製藥協 도 도매상의 수용태세 불능 

등의 이유를 들어 회의 인 입장을 표명하 다. 

  우리나라 醫藥品 流通의 실을 논외로 하고 단지 순수한 場經濟 

원리에만 입각해서 볼 때는, 유통일원화는 오히려 經濟的 效率을 해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즉, 도매상이라는 流通段階를 의무 으

로 거치게 함으로써 유통단계의 延長과 이로 인한 부가 인 流通費用

의 固着化를 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 분야, 를 들면 농수산물

의 경우에는 유통간소화를 해서 生産 와 消費 間의 직거래를 권

장하는 반면, 醫藥品의 경우에는 도매상이라는 간유통 단계를 법

으로 강제화함으로써 유통단계의 연장과 경직화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關聯業界간의 論難, 그리고 理論的인 側面에서 流通一元化가 

가질 수 있는 문제 에도 불구하고 流通一元化를 채택하게 된 배경에

는 복잡하고 비정상 인 流通構造의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醫藥品 유

통산업의 건 한 성장기반 구축과 國際 競爭力의 강화를 도모코자 하

는 政府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정상 인 流通環境

下에서는 부작용을 래할 수도 있는 유통일원화의 法制化가 오히려 

우리나라 醫藥品 流通構造 改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醫藥品 流通構造가 왜곡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前章에서 설명된 각종 변칙 유통은 아직까지 流通一元化의 상이 

되지 않은 약국, 그리고 100병상 미만의 병의원과 도매상간에 여 히 

존재하고 있다. 그 다면 流通一元化를 모든 약국과 병의원으로 확

했다고 가정할 경우 에서와 같은 변태 인 유통이 없어질 것인가하

는 것에 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원칙 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변칙유통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를 들어, 약국에 한 流通

一元化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약국에서 도매상으로 醫藥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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流되는 상은 여 히 나타날 수 있다. 도매상간의 과당경쟁으로 인

해 일부 도매상이 정상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약국에 醫藥品을 

공 하고, 약국은 이 게 해서 구입한 醫藥品을 다시 다른 도매상에 

매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 으로 볼 때 약국에 한 유통일원화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現象은 크게 어들 것으로 상된다. 都賣商으로부

터 약품을 구입하게 되면 제약회사로부터 직  醫藥品을 공 받는 경

우에 비해 최소한 도매상의 마진폭 만큼은 購入價格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약국이 이러한 가격으로 다시 타 도매상에 매하려고 할 경

우 도매상으로서는 그 약품을 구입할 동기가 그만큼 어지게 된다. 

都賣商이 마진을 극히 게 남기거나 혹은 出血販賣를 하지 않는 한 

도매상간의 販賣價格 差異는 크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약국과 도

매상 사이의 流現象은 크게 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국 등

에 한 流通一元化의 擴大는 醫藥分業과도 히 연 되어 있는 사

안이기 때문에 뒤에서 별도로 언 코자 한다.

  한편, 제약회사의 生産  流通管理 측면에도 많은 문제 이 상존하

고 있었던 것으로 지 되고 있다. 특히 生産過剩과 類似品(카피품) 경

쟁은 우리나라 製藥業界의 고질 인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제약산업은 수출보다는 형 인 內 中心의 산업으로 성장하

여 왔으며, 硏究開發보다는 업 주의 경 략에 치 하여 왔다. 즉, 

新製品 개발을 통한 시장 개척보다는 유사품의 생산을 통한 場占有 

경쟁에 치 하여 왔다. 특정 醫藥品의 매가 호조를 보이면 즉시 유

사품을 량으로 출시하여 세 계산서 없이 출  매하거나 과다한 

에 리‧샘 을 제공하는 등의 매 략을 동원함으로써 유통질서를 

문란시켜 왔다.

  아울러, 醫藥品은 多品種 量生産(타 품목에 비해 상 으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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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성으로 인해 수배송에 따르는 物流費用이 높은 품목이다. 더욱이 

수도권의 경우 약국이나 병‧의원의 70～80%가 도심지역 등에 분포되

어 있어서 주정차 문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소모 등 배송상의 어

려움이 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醫藥品 공동배송센터 설립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두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物流費用을 감하

고 수배송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醫藥品 流通은 유통경로, 제약회사의 유통

리, 物流環境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 을 노정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조치의 하나로 부분 이나마 流通一元化가 

이루어진 것이다. 流通一元化를 통해 앞에서 지 된 醫藥品의 역류

상 등 비정상 인 거래를 이는 한편, 營業活動에 막 한 人力과 資

金을 투입해 오던 製藥業界로 하여  營業費用을 감하여 연구개발

에 념토록 하기 해서 다. 

  物流費用 節減과 련하여서도 流通一元化가 기여할 수 있는 여지

는 크다. 를 들어, 한 病院이 여러개의 제약회사와 直去來를 하는 

경우에 비해 소수의 中間都賣商과 거래를 하는 것이 체 으로 物流

費用이 게 소요된다. 물론 이것이 醫藥品 유통 반에 걸쳐 現實化

되기 해서는, 도매업계가 이러한 간유통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다는 前提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지 流通一元化 조치만으로 流通構造上의 모든 

문제 을 해결한다는 것은 지나친 기 이다. 유통일원화의 문제는 醫

藥分業, 保險藥價制度, 標準藥價制度, 우수 醫藥品 유통 리기

(KGSP), 배송체계, 기타 醫藥品 유통 련 제도와 히 연 되어 있

기 때문에 유통일원화가 소귀의 성과를 거두기 해서는 이러한 여러

분야의 政策이 복합 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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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流通一元化 施行 以後의 變化

  綜合病院 流通一元化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1993년 반 이후 서울 

 수도권에서 9개의 大型 사립병원이 의약품 구입을 都賣商을 통한 

間納方式으로 환하 으며, 종합병원 유통일원화가 法制化된 이후 9

개월만인 1995년 4월 재 서울 소재 총 63개 사립 종합병원 에서 

51개 病院이 간납방식을 통해 醫藥品을 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4). 아울러 제약회사로부터 직  醫藥品을 공 받고 있는 綜合病院들

도 도매업체 선정을 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流通一元化 조치에 부응하여 도매업체를 통한 間納方式

으로의 轉換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종합병원의 거래 도

매업체 選定과 련하여 많은 문제 이 노출되고 있다. 일부 종합병원

의 경우 製藥 社의 추천을 받거나 혹은 병원의 實務 이 해당 도매

업체를 방문하여 實査를 벌이기도 하는 등 엄격한 기 에 따라 도매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에 따라서는 도매업체의 財

務構造, 信用度, 營業能力 등의 객 인 基準에 따른 업체선정이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都賣商의 마진을 병원에 기부하는 조건

으로 去來業體를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病院도 있었다.

  그러나 어 든 종합병원 소요의약품의 유통일원화는 도매업체들의 

賣出增大로 이어지고 있다. 를 들어, 1993년 반 이후 서울  수

도권의 9개 형 私立病院이 간납방식으로 환한 醫藥品 소요외형은 

약 1천 3백억원 규모에 달하여 이들 綜合病院과 거래하는 79개의 도

매업체들이 업체당 연간 약 16억원의 賣出增大를 이룬 것으로 推算되

고 있다5). 

4) 日刊保社, 1995. 4. 4(화)일자. 

5) 日刊保社, 1995. 4. 4(화)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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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賣出이 증 되고 營業 件이 호 되는 것을 계기로 도매

업계는 노마진 거래와 같은 ‘제살 깍아먹기식’의 競爭을 지양하는 한

편, 지 까지의 醫藥品 配達이라는 단순한 기능에서 벗어나서 流通近

代化를 한 都賣機能의 强化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3. 向後의 流通一元化 推進方向에 한 檢討

  가. 醫藥品 流通公社 設立方案

  감사원장의 자문기 인 부정방지 책 원회가 醫藥品 유통과 련

된 부조리를 극복하기 하여 醫藥品 流通을 政府에서 직  리하는 

假稱『醫藥品 流通公社』를 설립하여야 한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同 委員 는 특히 直去來를 통해 이루어지는 醫藥品 競爭이 부분 

최종 소비자 가격을 둘러싼 가격경쟁이 아니라 醫藥品의 사용에 권한

을 가지고 있는 의사와 약사에게 높은 유통마진이 주어진다는 문제

을 지 하고 流通公社의 설립을 강조하 다.

  이와 같은 流通公社의 기본 인 運營方案으로서 製藥 社는 공개경

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유통공사에 醫藥品을 공 하고, 국가(유통공사)

가 정한 유통마진을 결정하여 음성 인 거래 행을 차단하고 입찰

을 통한 價格競爭을 誘 하여 藥價의 引下效果를 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來 이러한 制度가 施行되어 流通構造가 安定된다면 管

理運營의 효율화를 하여 民營化를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재의 우리나라 醫藥品 流通과 련된 부조리만을 척결하기 하

여서는 流通公社의 설립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流通公社의 設立에 따르는 비용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우선 組織規模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리운 비도 지 않게 소요



28
될 것이며, 流通構造가 안정화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도 정확하게 상

하기 어렵다. 아울러 政府機關이 한번 設立되면 해체가 어렵다는 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民營化의 推進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더욱 요한 것은 流通 開放이 시작되어 국내외 醫藥品 都賣業體間 

경쟁의 심화가 상되는 시 에서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시 의 흐

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한편 醫藥品 場은 患 에 比하여 製藥

社, 의사  약사가 醫藥品의 정보를 일방 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소

 ‘情報의 非 稱性’으로 인해 場機能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外國業體에 한 국내업체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

내 도매상 규모의 형화, 우수 의약품 유통 리기 (KGSP)의 조기 

정착화 등의 방안 등이 우선 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

면, 부조리를 克服하기 해 流通公社 設立을 통한 他律的인 流通構造

의 개편도 하나의 代案이 될 수 있으나 우수의약품 유통 리 기  제

도 등을 통해 競爭力 强化를 도모하는 것이  시 에서는 더 효율

이라는 것이다. 

  특히, 醫藥品의 要와 供給이 場經濟 體制하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現狀況에서 生産과 消費의 中間段階인 流通을 公社와 같은 형태의 

組織에 일임할 경우, 場機能에 맡겨 두었을 때와 같은 自律的인 

給機能을 彈力的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더욱이 國家 

全體的으로 막 한 流通物量을 소화해내기 해서는 공사의 規模도 

거 해질 수밖에 없다. 이 게 거 한 組織을 운 함에 따르는 費用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할수록 組織運營이 硬直化되고 非效

率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지 까지 都賣業體들이 투자해 둔 資本이나 施設‧設備

를 사장시키고 새로이 公社 산하에 流通網을 구축한다는 것은 國家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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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막 한 자원의 낭비라 할 수 있다. 

  나. 醫藥品 流通一元化 推進方向

  醫藥品 産業은 高附加價値 산업으로서 국민의 健康增進을 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인 측면에서도 그 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

서 醫藥品 産業의 건 한 발 을 해서는 生産과 流通 반에 걸쳐 

국제 競爭力의 강화와 産業構造의 先進化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약

업계는 硏究와 生産에만 주력하고 도매업계는 流通에 념  함으로

써 생산과 유통의 효율 인 役割分擔을 통해 醫藥品 산업의 체질개선

과 競爭力의 강화를 도모하자는 것이 流通一元化의 근본취지이다.

  이러한 유통일원화 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해서는 가장 우

선 으로 都賣業體의 機能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도매업계가 간 유

통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내지 못하고 제약회사의 代理權  역할에

만 머물 경우 유통일원화는 아무런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오히려 제

약회사의 直販 活動의 규제, 유통경로의 延長과 硬直化, 流通費用의 

增加라는 副作用과 機能만을 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문제는 앞으로 醫藥分業이 실시될 경우 약국에 한 의약품 유

통일원화로 擴大‧轉換하는 데 있어서 요한 基準이 되어야 할 것이

다. 이 게 본다면 재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한 醫藥品 流通

一元化는 도매업계의 體質改善과 機能 活性化를 이루기 한 시험무

라 할 수 있다. 醫藥分業이 실시되고 약국에 한 유통일원화가 이

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주된 유통경로는 제약회사→도매상→약국→소비

자로 단일화되게 된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간의 유통단계  어느 하

나라도 제 로 역할을 遂行하지 못하면 그 향이 流通經路 체에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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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우리나라의 도매업계는 零細業體의 亂立과 이에 따르는 과당

경쟁이 커다란 問題點으로 지 되고 있다. 단순히 산술 인 계산에 따

르더라도 都賣商의 數가 약 300개 이상일 경우에는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直去來를 하는 것에 비해 오히려 去來回數가 더 많아지게 된다.6)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 약 600여개의 業體가 난립해 있고 이들의 

부분이 資本金이나 去來規模면에서 零細性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업체의 경우 취약한 財務構造와 약품구입에 따른 자

압박으로 사채나 어음할인 등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다시 營業利潤 

축소로 이어지는 惡循環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상의 통폐합을 통한 大型化는 우리나라 都賣業界의 

발 을 해서는 필연 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최근 

통상산업부의 中 業分類에 醫藥品 도매업을 포함시키는 등 도매

형화를 한 件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도매업체가 

충분한 力量을 구비하게 된다면 앞으로 醫藥分業의 실시와 함께 약국

에 한 流通一元化를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매

업계가 재와 같은 상황을 그 로 유지한다면, 의약분업 시행 이후의 

약국에 한 유통일원화는 肯定的인 효과보다는 否定的인 效果를 더 

많이 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醫藥分業이 시행되기까지 수 의 流

6) N개의 제약업체와 P개의 병의원  약국이 직거래를 할 경우의 거래회수

(N×P)에 비해 도매업체를 통해 거래를 할 경우의 거래회수((N×I)+(I×

P))가 어야 한다는 산술 인 논리에 따를 경우,

     N × P ≥ (N × I) + (I × P)

        N : 제약업체수

        P : 병의원  약국 등 

        I : 도매업체수

  이다. 즉, 

        I ≤ (N × P)/ (N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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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一元化를 유지하면서 도매업계의 건 한 발 을 유도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재에도 련업계에서 OTC 제품으로까지 流

通一元化를 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

나 사실상 재 수 의 流通一元化만으로도 도매업계에는 매우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일정수 의 場占有를 법 으로 보장

해 주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他 經濟 部門에 있어서는 매우 

드문 事例라 할 수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미 醫藥分業의 조속한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등 앞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되기까지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을 인식하고 도매업체의 大型化 등의 자구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년에 스 스의 쥴릭(Zuellig)社가 한독약품과 합작으로 국내 醫藥

品 流通 場에 진출하려고 할 당시 도매업체들 사이에서 自救策 마련

이 시 하다는 의견이 팽배하 으나 쥴릭사의 국내 유통시장 진출이 

白紙化되고 나자 다시 미온 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역장벽이 허물어져 가는 開放化 時代를 맞이하여 언제까지나 국

내 인 여건에만 안주해 있을 수는 없는 만큼 도매업체들의 國際競爭

力 강화 노력이 시 하다.

  한편, 流通一元化를 法制를 통해 강제화한 것은 이 문제를 業界의 

자율로는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기는 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法‧

制度라는 他律에 맡겨 둘 수는 없다. 유통일원화의 원활한 운 을 

해서는 련 업계의 自律的인 努力과 協助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특히 생산과 유통간의 役割分擔에 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제약

회사와 도매업체가 각자 자기의 役割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

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근 국공립의료기  입찰과정에서 빚어진 바와 

같은 都賣業體와 製藥 社間의 립과 갈등이 없어지도록 상호 신뢰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도매업체에 한 제약회사의 불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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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의 資力 不足이나 도산 가능성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는 

만큼 KGSP 제도와 함께 도매업체의 信用度 증 를 한 자율 인 노

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 으로 도매업체의 流通機能이 

活性化된 후에는 流通一元化를 한 법에서 명시한 强制 條 을완화 

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의〈表 Ⅱ-2〉에서 

본 바와 같이 비 이 높지는 않으나 외국에서도 직납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7)

7) 외국의 의약품 유통구조에 해서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Ⅳ. 結 論

  國內 醫藥品 流通業界의 開放으로 이미 외국 流通業界가 국내 진출

을 시도한 바 있고 지 도 진출을 비하고 있는 流通業界는 구조

인 問題點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國內 醫藥品 流通構造의 난맥상은 

제조단계에서부터 도·소매에 이르기까지 복합 으로 연계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여러가지 사안들 에서 유통일원화를 으로 살

펴보았으나 아래에서는 다른 내용도 논의해보기로 한다.

  우선 製造段階에서는 KGMP의 실시로 製造業體數가 어느 정도 감

소하 으나 아직도 체 業體數는 많은 편이며 한 기업규모도 세

한 실정이다. 더욱이 類似製品의 공 과잉으로 과당경쟁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이 流通構造를 歪曲시키고 있다. 이는 다시 수

익률 하로 연결되고 한 新製品 開發投資를 축시키며 類似製品 

는 複寫製品을 생산하게 되는 惡循環의 연속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흡수  합병 등을 통한 業規模의 大型化가 선결과제라 

하겠다. 즉 소기업으로 난립되어 있는 제약회사를 정비하거나 기업

을 심으로 계열화 는 집 화하여 醫藥品 生産의 복을 피해야 

할 것이다. 

  한 直去來로 인한 販賣人力 管理의 어려움, 무리한 경쟁 등 

經營上의 비효율  측면이 노정되었기 때문에 도매상을 통한 종합병

원의 流通 一元化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流通一元化 政策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장기 으로 都賣業體의 流通機能이 活性化되며, 不條理가 사라지고 경

쟁력이 강화된 후에는 現行의 强制的인 流通一元化 政策은 완화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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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不正防止 策委員 에서 제안한 의약품유통공사의 설립은  

상황에서는 再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賣段階에서는 세한 약국의 亂立도 流通構造上의 問題點으로 지

되고 있다. 형약국의 출 으로 동네약국의 수가 감소한다는 측면

도 있으나 형약국이 공정한 경쟁을 추구한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상일 것이다. 체 으로 약국규모의 정화에 따르는 약국수의 감소

가 필요하며, 제약업체에서는 이와 련된 遊休 藥師人力을 활용하여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요한 都賣段階에 한 論議를 해 보기로 한다.

  첫째, 業規模의 大型化  法人化가 推進되어야 한다.

  재의 기업규모로는 비용 감  독립 인 입지를 유지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都賣業所들이 醫藥品 流通體系의 추 인 기

능을 수행하기 해서는 경쟁력 강화가 필수 이며, 이를 한 製藥業

界  醫藥品 流通業界의 흡수·합병은 세계 인 추세이다.

  즉, 日本이나 美國의 例에서 보듯이 이들 국가들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의 감  이윤의 극 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 業의 規

模와 연 되는 問題들은 업력 낙후  역매 능력 부족의 극복, 

업·배송 분리 등의 문제이며, 都賣業所의 부도 문제(담보문제 등)도 역

시 業規模와 聯關이 있다.

  따라서 國內 財閥 社의 都賣流通業 참여도 논의되고 있는  시

에서 製藥 社와의 연 방안 모색은 필요하며 제도 인 문제와 연결

되지만 規模의 大型化는 都賣業 本來의 機能( 재의 단순한 배송기능

에 응하는)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近來 外國資本의 流通業 進出에 備하여 業界 자체 는 

국내 製藥業界와의 합병 는 연계는 필수 이며, KGSP를 통해 차

으로 기 미달의 세규모 도매업소 난립의 억제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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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별 기업의 KGSP 수보다는 합병 형태가 비용을 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의약품도매업계 자체에 한 논의를 해보기로 한다.  우

선, 協 의 機能과 規模가 擴大되어야 할 것이다.

  協 의 機能과 規模를 擴大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長點을 살펴보면, 

우선 개별 기업의 행동에 수반되는 비용을 감할 수 있다는 이다.  

즉, 연구수행, 정보수집,  청 계,  소비자 계,  의료기  

계,  제약회사와의 계,  외국자본계열사 계 등등에 있어서 

業界의 의견 집약  결집된 힘을 보여  수 있다는 이다.

  한 앞으로 流通業 問題가 복잡해 질 것으로 상되므로 회원사들

은 과거 는 재의 協  規模로는 限界가 있으므로 장기 으로 協

에 한 投資는 단기간의 비용이 결코 아니라는 認識의 轉換이 필

요하다.

  둘째, 業家의 意識構造 變化가 必要하다.

  정부에서 의약품도매 유통업을 정책 으로 발 시키려는 의도도 

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요한 것은 業家들이 과거의 환경  경 기

법에 안주하지 말고 周圍環境 變化에 능동 으로 처해야 한다는 것

이다.

  장기 인 에서 業家의 의식을 좁은 국내 시장의 분할 거 시

각에서 탈피하여 業界의 반 인 실질  이익를 추구하는 노력이 필

요하며 한 業界內에서 자체 인 流通關聯 부조리 방지 책의 수립

도 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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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外國의 醫藥品 流通構造

1. 先進外國의 醫藥品 都賣業 趨勢

  IFPW(세계도매연맹)총회가 1992년 10월 5일 日本 나고야에서 ‘The 

creation of value by building tomorrow together’이라는 슬로건 아래 先

進國의 醫藥品 都賣業의 趨勢를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 발표하 다.

  첫째, 製藥産業과 流通業의 分離라는 이다.

  先進國 都賣業은 醫藥品 流通을 부분 담하고 있으며 製藥業과 

流通業이 분리 독립되어 각자의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製藥業體는 병

원에 소규모의 의약품을 직  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신약개발과 생

산에 념하며, 都賣業體는 流通의 機能을 다하기 하여 流通過程 

의 品質管理와 安全供給을 한 시설 투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둘째, 都賣業의 大型化 趨勢이다.

  先進國의 都賣業 大型化는 世界的인 趨勢이다. 日本의 경우 10여년 

동안에 2백여개의 都賣業所가 어 들었으며, 美國도 10年 동안에 거

의 반에 가까운 都賣業所가 어 들었는데, 이는 先進國의 경우 競

爭力상의 優位를 確保하기 해서는 컴퓨터와 端通信 裝備, 물류센

터 등에 막 한 資本을 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型業所들이 合倂을 

통해서 大型化를 추진함에 따라 나타난 상이다.

  셋째, 都賣業의 製造業體로부터의 獨立性 확보이다.

  先進國은 醫療機關에 供給되는 醫藥品의 都賣를 통한 유통이 일반

화 되어 있으며, 製藥 社로부터의 醫藥品 購入 등과 련하여 都賣業

體들이 製藥 社와 등한 立場과 獨立性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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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美國의 醫藥品 流通構造

  美國은 醫藥分業이 철 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醫藥品 流通構造 

한 비교  단순화되어 있다(附圖 Ⅰ-1 參照).

      〔附圖 Ⅰ-1〕 美國의 醫藥品 流通構造

         

제약회사 → 도매상 → 병원

약국

의원

Nursing Home

HMO

Health Pass

M e d i c a r e 

Medicaid

각종 보험단체
환 자

  生産된 醫藥品은 都賣商 는 各種 保險團體  政府의 保健團體에 일

차 으로 販賣되며, 製藥 社에서 병원이나 약국으로 直去來되는 경우는 

외 이다. 美國의 醫藥品 流通經路는 다음의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Health Pass, 

Medicare, Medicaid, 保險團體를 통한 流通經路이다. 이 經路를 통해 

醫藥品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각종 保險團體들은 막강한 향력을 행

사하고 있다. 이들 團體들은 매년 자체 원회를 구성하여 수많은 製藥

社에서 생산되는 類似品目(generic product)들을 임의 선별하여 契

約品目으로 선정한다. 그 다음, 類似製品 에서 治療目的上 동등한 

效果를 가진 것들을 골라 처방서(Formulary)를 작성하고 製藥 社(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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給 )와 해당품목의 供給契約을 체결하게 되며, 이 게 해서 구입한 

醫藥品을 藥局 등에 공 하고 있다. 

 한편, 이 經路를 통해 의약품을 공 받는 藥局들은 보험그룹과 일정

한 계약 계에 있는 약국들이다. 이 경로를 통하지 않고 도매상 등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독립약국(Local-independent Pharmacy)도 있

다. 그러나 보험그룹과 계약을 맺은 약국의 약품 購入價가 독립약국의 

購入價 보다 히 낮아서 독립약국들의 경 이 차 어려워지고 있

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독립약국이 없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망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HMO 조직의 規模나 影響力이 壓倒的으로 

강한 캘리포니아지역에는 HMO 組織과 계약된 약국들이 많은 반면, 

동부지역에서는 독립약국들이 아직도 상당한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로는, 製藥 社에서 직  약국, 병의원 등으로 이어지는 流通經

이다. 製藥 社는 각종 디테일조직을 運營하고 있는데, 형 製藥 社

( : MSD, 업죤, 화이자 등)인 경우 門化‧細分化된 디테일조직(병원

담당, 보험그룹담당, 약국담당외의 특별분야담당 등)을 運營하고 있는 

반면, 中 製藥 業體들은 병원담당과 약국담당만으로 분류‧운 하고 

있다. 이들 製藥 社 업조직의 주된 任務는 의사  약사에 한 신

제품소개 자사제품의 새로운 응증 追加  새로운 治療 槪念에 

한 情報提供 등이다. 

3. 日本의 醫藥品 流通構造

  日本은 미국, EC권과 더불어 世界 3大 藥業圈의 하나인 국가이다. 

1992년 EC통합으로 인한 藥業環境의 변화에 응하기 하여 정부당

국은 國際化, 情報化, 規制緩和에 政策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우선심

사제도의 도입, 劃期的인 신약개발 지원, 약가산정 방식의 개편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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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있으며, 業界는 국제화에 응하고 계속되는 약가인하에 처

하기 하여 풍부한 자 력을 동원하여 劃期的인 신약개발과 외국기

업과의 제휴를 통한 해외진출 등을 모색하고 있다.

  日本의 醫藥品 流通構造를 살펴보면〔附圖 Ⅰ-2〕에서와 같이 製藥

社가 都賣業 를 통해 製品을 供給하는 流通體系가 確立되어 있는데, 주

로 형  견 제약회사들이 이 경로를 통한 매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日本에서는 訪販形式의 販賣도 있는데, 이는 Household Direct라고 해

서 1%내외의 미미한 형편이며, 가정상비약 등 OTC제품에 국한된다. 

  한편 日本의 醫藥品 都賣業體는 1980년도에는 584개 으나 1992년 

재 340개 업소로 속히 減 하는 趨勢에 있는데, 이는 規模 都賣

業體의 統廢合‧合倂에 따른 것이다. 특히, 상 그룹 150개 業體가 

체 매출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 그룹 190개 業體의 매출규

모는 5%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 그룹에 속하는 零細都賣業體

들의 통폐합‧합병이 가속화되고 있다. 

   〔附圖 Ⅰ-2〕 日本의 醫藥品 流通構造

 

제약회사( 형‧ 형) 제약회사( 소회사) 

↓

    ↓도매상

↓

병‧의원 처 방 약 국

                  ↓      ↓

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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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獨逸의 醫藥品 流通構造

  獨逸은 世界 醫藥品 場에서 影響力이 가장 큰 國家 中의 하나이

다. 醫藥品은 처방약, 약국약  자유 매약으로 구분되며, 그  처방

약(Prescription-Only Pharmaceuticals)은 賣藥局이나 病院藥局을 

통해, 그리고 약국약(Pharmacy-Only Pharmaceuticals)은 소매약국을 통

해 매되고 있다. 자유 매약(Free Sale Pharmaceuticals)은 소매약국, 

다종약국(Multiline Drugstores), 백화   기타 경로를 통하여 매

되는데, 매자는 반드시 약품에 한 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病院藥局은 부분의 경우 製造業 로부터 直接 供給받는다. 賣藥

局은 주로 都賣商을 통하여 供給받으며 例外的인 경우에만 製造業

로부터 직  공 받는다.

  한편 藥局販賣의 약 65%가 처방약으로 부분 의료보험에서 상환

되고, 나머지 매의 반은 질병기 (Sick funds)에서 상환받으며, 의

료보험이 되지 않거나 처방이 필요없는 약품의 사용량이 차 늘어나

고 있다. 병원에서는 일반 으로 外來患 에게 응 처치인 경우만 제

외하고 부분 賣藥局에서 醫藥品을 購入토록 하고 있다.

  都賣商은 製藥 社로부터 구입하여 오직 賣藥局에만 매하고 있

는데, 합병 등으로 그 數가 차 어들고 있다. 都賣業 의 마진은 

약 12%에서 21% 범 이며, 소매약국의 마진은 30%에서 68%에 이르

고 모든 약품에 14%의 부가가치세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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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附圖 Ⅰ-3〕 獨逸의 醫藥品 流通構造

제 약 회 사

병원약국 ← 소 매 약 국 ← 도매상

환 자

5. 英國의 醫藥品 流通構造

  醫藥品은 처방약(Prescription Pharmaceuticals/POM), 약국약(Pharmacy-only 

Pharmaceuticals/P)  일반약(General Sales List Pharmaceuticals/GSL)으로 

구분된다. 처방약은 賣藥局, 病院藥局, 調劑醫師(dispensing doctor)를 

통하여 매되고 藥局藥은 처방  없이 매가 가능하지만 약사 감독

하에 매가 되고 있다. 一般藥은 어느 經路에서든지 販賣가 된다. 

차 약국체인(chain)이 늘어나고 있으며 賣藥局은 96% 정도를 都賣

商에서 공 받지만 특수한 경우 製藥 社에서 직  供給받는다. 賣

藥局에서 1마일이상 떨어진 시골에 진료소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직  조제할 수 있으며, 都賣商을 통하여 부분의 醫藥品을 購入하지

만 製藥 社에서 직  購買하기도 한다.

  醫院은 製藥 社로부터 藥品을 직  供給받으며, 病院에서는 범

하게 사용되는 藥品에 하여는 製藥 社에서 購買契約에 의거 購入

하며 나머지는 都賣商에서 購入한다. 都賣商은 의원을 제외한 全 經路

에 매일 醫藥品을 공 하며 24시간 응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매마진은 14%이고 처방약  약국약에 한 약국마진은 3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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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일반약의 약국마진은 약 25%이다. 

〔附圖 Ⅰ-4〕 英國의 醫藥品 流通構造

제 약 회 사

도매상

소매약국 슈퍼마켓 조제의사 NHS  개인병원 정부  산업체 의원

환  자

6. 스 스의 醫藥品 流通構造

  醫藥品을 處方藥(List A), 反復可能한 處方藥(List B), 藥局에서만 

販賣 可能한 非處方藥(List C), 약사  약종상에 의해 매되는 非處

方藥(List D), 어떤 상 에서도 販賣할 수 있는 藥品(List E) 등으로 

구분하여 각 製品 포장과 용기에 라벨로 명기하고 있다.

  處方藥(List A, B)은 賣藥局과 조제의사가 취 하며, 일부 Canton 

(우리나라 군정도의 면 으로 지방자치단 임) 행정당국에서는 약종상

도 취 한다. 製藥 社와 輸入業 는 都賣商과 病院에 매하며 가끔 

賣藥局과 약종상에 매하기도 하며, 都賣業 는 주로 소매약국에 

매하고 약종상과 병원에도 공 한다. 조제의사는 제약회사 는 도

매상에게 주문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 賣藥局을 통하여 구입하며, 주

로 都賣商에서 藥品을 購入하지만 製藥 社 수입상으로부터 직  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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給받기도 한다. 

  보험약품에 해서는 약사가 환자의 질병기 (Sick Funds)에서 기

치료 3개월 후에 을 회수하고, 비보험약은 환자가 액 지불한다. 

  다수의 조제의사들은 독일어권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부분 

이들 州에서는 全體藥品의 90%가 조제의사에 의하여 販賣되고 있다.

  病院藥局에서는 약품을 주로 製藥 社로부터 구입하지만 한 都賣

商에서 購入하기도 한다. 都賣業 는 모든 경로에 공 하지만 주고객

은 소매약국이다. 

   〔附圖 Ⅰ-5〕 스 스의 醫藥品 流通構造

제약회사/수입상

도 매 상

약종상 소매약국 병 원

조 제 의 사

환  자



Ⅱ. 醫藥品  製藥産業의 特性과 現況

1. 醫藥品의 定義  特性

  藥事法 제2조 4항에서는 의약품을 ‘ 한약 에 수재된 것으로서 衛

生用品이 아닌 것, 사람 는 동물의 疾病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는 방의 目的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구기계가 아닌 것을 말한

다’고 정의하고 있다. 日本의 약사법(소화 35년 법률 제145호) 제2호에

서는 일본 약국방에 수재되어 있는 品目으로 기구기계(치과재료, 의료

용구  생용품을 포함한다), 의약부외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定義

하 다. 한 美國 食品·醫藥品·化粧品 聯邦法에서는 醫藥品을 사람 혹

은 동물에 있어 疾病의 진단, 방, 경감, 처치 혹은 방을 해 사용

하는 품목이라고 定義하여 醫藥品에 한 定義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藥事行政은 주로 藥事法에 근거하는데, 약사법에 의하면 

‘醫藥品’을 藥效別로, 業種別로, 다시 成分配合에 따라, 그리고 醫藥品

管理의 정 목 을 기하기 해 다음과 같이 分類 하기도 한다.

  첫째, 藥效群에 따른 분류는 藥品의 效能別로 分類하며, 

  둘째, 業種에 따른 分類는 醫藥品 뿐 아니라,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생용품, 소분 의약품을 ‘醫藥品 等’이라 칭하여 分類한다.

  셋째, 成分配合에 따른 分類로 成分配合에 따라 原料醫藥品, 完製醫

藥品으로 분류한다. 

  넷째, 醫藥品 管理를 한 分類로 醫藥品 管理를 해 門醫藥品, 

一般醫藥品으로 分類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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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이 藥事法의 定義에서도 볼 수 있듯이 醫藥品은 인간을 질병으

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해 가기 한 必 品이기 때문에 

醫藥品의 取扱은 의사나 약사 등 有資格 로 하여  문 인 지식을 

갖고 취 하도록 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醫藥品이 갖는 特殊性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醫藥品은 生命關聯性이라는 特殊性을 갖는다.

  醫藥品의 가장 요한 特殊性은 生命과 련된 필수  소비재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生命에 련된다는 것은 질병의 치료, 경감과 같

은 積極的인 의미와 濫用한다면 오히려 生命에 危害를 가져올 수 있

다는 消極的인 意味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醫藥品은 日常

用品과는 달리 그 안 성의 요구가 각별히 요청되어 醫藥品의 製造, 

販賣, 取扱, 輸出入, 流通, 廣告 등 藥에 련된 모든 行爲는 약사법에 

의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둘째, 醫藥品은 品質의 特殊性을 갖는다.

  醫藥品은 그 品質이 우수하여 效果가 확실하여야만 하는 상품이다. 

그 지 않으면 生命에 한 脅이 될 수도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그 

品質이 시되고 있다. 消費 는 高品質의 醫藥品을 원하면서도 消費

 자신이 그 價値를 단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政府는 消費  

보호의 입장에서 醫藥品의 품질을 법 으로 規制하고, 醫藥品 販賣業

의 資格, 과 고, 허 선  등으로 消費 를 오도하는 것을 강력

히 規制하고 있다.

  셋째, 醫藥品은 製造上의 特殊性을 갖는다.

  醫藥品의 製造는 제조업 허가를 득함과 동시에 제품마다 품목허가

를 保健福祉部 長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  生産施設에 해서는 

통령령에 의한 시설기 을 갖추어야 하고 제조하려는 품목은 한

약 에 수재된 기 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醫藥品의 製造業 는 醫藥

品의 원료투입, 보 에서부터 제조과정의 성분의 盛裝, 含量, 純度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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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러가지 실험과 기타 생산 리, 제조 리에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수해야 하며, 그 생산실 까지도 保健福祉部 長官에

게 보고해야 하는 法的 規制를 받게 된다.

  넷째, 醫藥品은 流通構造上의 特殊性을 갖는다.

  醫藥品은 어느 商品보다도 公共性이 강하므로 그 流通體系가 잘 確

立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各國은 약사법, 약품법, 마약법  기타 

특수한 법령으로 醫藥品의 流通을 規制하고 있다. 재 우리나라 醫藥

品 流通構造의 주축인 都賣業界는 제조업자의 소매상  병원과의 직

거래와 無秩序한 도매상의 난립으로 인한 매경쟁으로 이윤의 감소

를 겪고 있으며, 규모 자체도 세한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他 

製品과는 특이한 醫藥品 流通構造上의 特殊性이라 하겠다.

  다섯째, 醫藥品은 廣告上의 特殊性을 갖는다.

  醫藥品은 그 種類가 단히 많고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이 많다. 동

일품 는 유사품이 단히 많기 때문에 고하는 약품수나 액수가 

단히 높다. 특히 製藥業界는 旣存製品보다는 新製品을 고로써  더 

빨리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어 廣告의 양과 품목수는 더

욱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醫藥品 自體의 特性上 약사법 제63조에 의

하여 과 고가 엄격히 지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醫

藥品 등의 고에 한 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과 고에 한 행

정처분은 경고처분, 시말서처분, 품목 제조업무 정지, 품목허가 취소 

등 4단계에 걸쳐 행해진다. 따라서 이와같은 고상의 제약은 他製品

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오로지 醫藥品이 갖는 特殊性

에 起因하는 것이라 하겠다.

  여섯째, 醫藥品은 販賣, 取扱의 制約性이라는 特殊性을 갖는다.

  醫藥品을 取扱하는데는 고도의 기술과 주의가 필요하며, 門的인 

지식을 요구하게 되며 法規에 의하여 경 이 제약된다. 즉 약국개설자

가 아니면 醫藥品을 販賣하거나 의약품의 조제와 약품제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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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상품의 販賣 目的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取扱上의 강

한 제약성도 醫藥品에서 발견할 수 있는 特殊性 의 하나이다.

2. 製藥産業의 特性

  製藥産業은 他産業에 비해 일반 으로 다음의 特性을 갖는다.

  첫째, 製藥産業은 정 화학 련산업에 속한다는 특성이다.

  정 화학산업은 기 화학공업의 산물을 原料로 하여 다단계의 복잡

한 化學合成過程을 거쳐 독특한 용도를 가진 化學物質을 生産해 내는 

工業이므로 製藥産業은 한가지 화학물질이 복잡한 합성과정을 거쳐 

다수의 신물질로 개발되므로 정 화학 련산업의 領域에 속한다.

  둘째, 製藥産業은 기술  지식집약  산업의 특성을 갖는다.

  製藥産業  신약개발부문은 화학물질의 합성에 계되는 화학공업

 기술  지식 외에도 미생물학, 생명공학, 의학 등 범 한 분야

에서의 지식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要求를 充足시키기 

해서는 막 한 규모의 硏究開發 投資를 장기간 持續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산업개발능력을 갖춘 綜合 製藥産業이 되기 한 進入障壁이 

매우 높은 産業이다.

  셋째, 製藥産業은 國民保健産業이다.

  醫藥品은 인체 는 동물을 질병으로부터 방  치료하는 물질로

서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는 자체의 상품  특수성 때문에 

여러가지 法律的 制約이 가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醫藥品 取扱時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製藥産業은 인간의 생명  보건에 

련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화학물질의 순도  가공과정에서 보

다 정 한 기술이 요구된다. 더욱이 製品의 安全性  有效性이 무엇

보다도 시되어 法的 制度的 규제가 심하다.



附  Ⅱ. 醫藥品  製藥産業의 特性과 現況 53
  넷째, 製藥産業은 細分化된 場構造를 가지고 있다.

  製藥産業은 질병의 종류  사용용도에 따라 극히 세분화 되어 있

고 시장간 체성이 미약하며, 同一 場內에서 獨占的 경쟁상태이다. 

특히 시장내에서 供給  側面에서는 약효  치료방법의 차이 등 제

품의 질  차이를 주장하고 있으나 消費  側面에서는 큰 質的 差異

를 느끼지 못함으로 인해 發生하는 競爭으로 말미암아 製品의 廣告宣

傳  弘報, 販促活動의 必要性이 他 産業보다도 높다.

3. 우리나라 製藥産業의 現況

  製藥産業은 고도의 기술집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各國마다 다소

의 차이는 있지만 地域的 人口增加와 各國의 福祉向上政策 그리고 경

제수 의 향상으로 인한 노령인구의 증가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등

으로 醫藥品의 要가 증가하고 있어 向後에도 안정  성장을 보일 

것으로 豫測되며 向後 2000年代의 全世界 醫藥品 場規模는 3,0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상된다. 國內 製藥産業의 경우 1980년  

이후 醫藥品 場의 면 수입 자유화, 물질특허제도 도입, 지 재산

권 상에 따른 先進 外國制度의 入  外國의 投資制限 撤廢 등 

정부의 극 인 개방화, 국제화 정책으로 醫藥品 등의 국제교류가 활

성화되면서 製藥産業의 環境이 변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의 품질 

향상, 國內 製藥産業의 국제경쟁력 강화, 개방화  국제화에 극

으로 처하고자 “우수의약품 제조·품질 리기 (KGMP)”을 실시하여 

1995년 8월 재 182개 업소를 지정하 다.

  保健福祉部 統計에 의하면〈附表 Ⅱ-1〉에서와 같이 1994년 國內 醫

藥品 製造業所數는 452개소이며 이들 業所들은 1980년 298개소에서 

1985년 326개, 1990년 411개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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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Ⅱ-1〉 醫藥品 등의 製造業所 現況

                                                            (單位: 個所)

의약품    의약부외품 소분의약품

1980 298 71 27

1985 326 81 29

1990 411 120 49

1991 420 120 49

1992 409 113 52

1993 411 115 60

1994 452 122 65

서울특별시 21 2 11

부산 역시 20 5 3

구 역시 11 1 -

인천 역시 17 6 -

주 역시 7 2 1

역시 6 3 1

경  기  도 197 76 42

강  원  도 4 - -

충 청 북 도 40 7 3

충 청 남 도 33 10 2

라 북 도 12 3 1

라 남 도 9 1 -

경 상 북 도 43 2 1

경 상 남 도 30 4 -

제  주  도 2 - -

資料: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 제41호, 1995.

  우리나라 醫藥品 製造業體의 分 는 주로 경기도 지역에 집 화 

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시의 地價가 비싸 지방에 공장을 분산시

키려는 의도와 공장내의 인력 수 문제가 병행되어 경기도 지역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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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國內 製藥産業이 국민 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 은 1980년  

2.2%에서 1990년  1.9%로 減 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1990～1994년) 醫藥品 生産推移에서도 그 로 반 되고 있으며 國內 

總生産에서 製藥産業이 차지하는 비 이 1990년 2.1%, 1991년 2.1%, 

1992년 1.9%, 1993년 1.9%, 1994년 1.8%로 減 趨勢가 지속되고 있어 

축일로에 놓인 우리나라 製藥産業의 現住所를 그 로 잘 나타내 주

고 있다. 

  國內 製藥業體들의 醫藥品 品目數  生産金額을〈附表 Ⅱ-2〉에서 

살펴보면 1994년 생산된 의약품 품목수는 12,322개이며 생산 액은 

5,254,074백만원에 달하 다. 1993년과 비교하여 보면 품목수는 1993년의 

12,681개에서 12,322개로 어들었으나 생산 액은 1993년의 4,666,124백

만원에서 증가되었다. 더구나 1994년 5월부터 KGMP제도가 의무화되

면서 GMP 미지정업소들이 생산을 단하게 되었고 1998년까지 시행

을 의무화 함으로써 流通 一元化 時代를 본격 으로 열기 한 기반

조성에 나서 醫藥品 流通分野에도 品質管理時代가 도래하고 있다. 

〈附表 Ⅱ-2〉 醫藥品 生産品目數  生産金額

                                                          (單位: 백만원)

의약품 의약부외품 소분의약품

품목수 생산 액 품목수 생산 액 품목수 생산 액

1985 10,364 1,572,693 276 93,531 1,057 7,813

1990 11,289 3,372,259 222 197,946 1,082 17,296

1991 11,513 3,897,468 242 266,532 1,155 25,496

1992 12,609 4,287,410 330 297,194 1,105 29,814

1993 12,681 4,666,124 337 333,040 1,075 33,265

1994 12,322 5,254,074 384 389,686 1,122 33,353

資料: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 제41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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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製藥 社別 1994년도 醫藥品 생산실 을〈附表 Ⅱ-3〉에서 살펴보면 

2천억원 이상 생산한 業所는 동아제약 1개사이며 1천억 이상～2천억

원 미만 업소는 11개사로 집계되었다. 

  이들 製藥 社들의 生産活動은 93년보다 활성화 된 것으로 나타나 

약업경기가 회복되는 경향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들 製藥 業들의 

生産活動 推移는 견 소 제약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꾸

한 신제품의 제품력 뒷받침, 제품의 문화 추구, 공격 인 마  

략을 펼치는 기업일수록 고도성장 추세를 나타냈다.

〈附表 Ⅱ-3〉1994年 製藥 社別 醫藥品 生産實績(1～20位)

                                                          (單位: 천원,%)

순 제조업체명 ’94년 생산액 ’93년 생산액 증감률

1 동아제약 242,732,076 202,444,355 19.90

2 동화약품 188,499,094 178,476,139 5.62

3 진약품 163,502,368 150,838,850 8.40

4 종 근 당 163,468,446 138,118,079 18.35

5 녹 십 자 149,931,692 152,151,639 -1.46

6 웅제약 148,628,157 132,421,015 12.24

7 유한양행 148,479,847 147,723,045 0.51

8 외제약 141,348,735 120,727,316 17.08

9 일양약품 135,705,185 123,698,474 9.71

10 일동제약 131,687,935 119,846,189 9.88

11 한독약품 126,823,649 83,346,351 52.16

12 조선무약 111,981,977 101,600,293 10.22

13 보령제약 99,989,061 99,332,301 0.66

14 한일약품 96,998,790 78,414,420 23.70

15 동제약 95,491,281 85,836,244 11.25

16 한국얀센 93,644,661 69,635,644 34.48

17 럭    키 92,138,423 91,338,750 0.88

18 제일약품 90,722,215 85,152,978 6.54

19 제일제당 87,243,784 102,508,072 -14.89

20 동신제약 80,896,381 74,207,667 9.01

資料: 약업신문사,『약사연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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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醫藥品 藥效別 生産現況을 品目數와 生産金額으로 나 어 살

펴보면〈附表 Ⅱ-4〉에서와 같이 추신경계용 약이 가장 많이 생산된 

품목이었고 그 다음이 소화기 용 약, 순환계용약, 항생물질제제, 기타

의 사성 의약품 이었다. 생산 액면에서는 소화기 용 약, 항생물

질제재, 자약강장변질제, 순환계용 약 으로 높았다.

〈附表 Ⅱ-4〉 醫藥品 藥效別 生産現況
                                                          (單位: 백만원)

분류번호 약 효 별 품목수 생산 액

110
120
130
140
210
220
230
240
250
260
290
310
320
330
340
390
410
420
490
610
620
630
640
710
720
730
740
810
890
G
H

추신경계용 약
말 신경계용 약
감각기 계용 약
알 르기계용 약
순환계용 약 
호흡기계용 약
소화기 용 약
홀몬제(항홀몬제 포함)
비뇨생식기   항문용 약
외피용 약
기타 개개의 기 용 의약품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액  체액용 약
인 유용제
기타의 사성의약품
조직부활용제
종양치료용제
기타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생물학 제제
기생동물에 한 의약품
조제용 약
진단용 약
공 생용 약
련제품

알카로이드마약(천연)
기타의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원료 의약품

1,730
475
221
207
1,090
672
1,510
233
297
729
11
406
663
162
38
798
6
197
25
960
276
99
114
257
278
28
16
27
22
150
586

505,337
105,184
50,013
56,942
509,526
159,898
788,151
71,732
51,786
278,576
340

148,316
614,448
56,970
15,147
292,302
1,082
66,686
5,427

677,817
118,277
191,490
39,158
9,877
31,174
36,390
24,347
3,794
6,525
22,701
313,188

資料: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 제41호, 1995.



58
  한편 인 국가인 中國이 경제 으로 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醫藥

品 場 潛在力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國內 製藥 業들은 醫

藥品 輸出, 지법인 설립 등의 方法으로 中國 場 공략에 나서고 있

다. 醫藥品 輸出入 現況을〈附表 Ⅱ-5〉 〈附表 Ⅱ-6〉에서 살펴보면 

1994년에 3억 427만불의 製藥原料를 輸出하여 1993년의 2억 4,645만 9

천불보다 23.5% 增加하는 양호한 成長勢를 보 다. 반면 같은 기간 

 完製醫藥品은 6,376만 2천불을 輸出하는데 그쳐 1993년 비 2.4%

의 마이 스 成長率을 기록,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같은 수출부진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마 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品目이 

극히 制限되어 있기 때문이며 우리 製藥業界는 극 인 노력으로 

차 海外 場 比率을 擴大해 가야 할 것이다. 

〈附表 Ⅱ-5〉 醫藥品 輸出 現況

(單位: US$ 1,000)

제약원료 완제약품 화장품 한약재

1980 35,190 8,4241) 12,067

1985 45,530 21,676
1) 6,275

1990 123,878 47,769
1) 19,161

1991 151,840 69,591
1) 18,560

1992 208,259 73,770
1) 23,243

1993 246,459       65,317     18,318 18,400

1994 304,276       63,762     25,039 25,039

  註: 1) 완제약품  화장품이 포함된 수치임.

資料: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 제41호, 1995.

  1994년 醫藥品 輸入實績은 제약원료가 크게 증가(21.4%)한 반면 완

제약품은 다소 주춤(8.5%)해 輸出構造와 類似한 樣相을 보이고 있다. 

多國籍 業들은 國內 合作 投資業所들의 國內生産, 完製品 輸入販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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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自由化 조치 등에 힘입어 國內에 直接進出을 모색함으로써 이러한 

業들을 보유한 先進國들은 醫藥品 産業을 통해 흑자의 貿易收支를 

記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물질특허가 入된 이후 完製 醫藥品

과 原料 醫藥品의 輸入이 증하는 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長期的 眼目에서 國內 製藥 業이 多國籍 製藥 業들의 先

進技術에 속되지 않고 생존하려면 신약개발에 필요한 기반기술 확

립에 투자하고 독자 인 신약을 개발하여 國際競爭力을 갖추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方法으로 인식되고 있어 各 기업들

은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연구개발력을 배양하기 한 硏

究投資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할 시 에 와 있다고 본다.

〈附表 Ⅱ-6〉 醫藥品 輸入 現況

                                                       (單位: US$ 1,000)

제약원료 완제약품 화장품 한약재

1980 93,735 12,9331) 19,145

1985 134,116 31,270
1) 19,487

1990 328,144 119,9781) 67,061

1991 380,054 151,2131) 122,912

1992 396,217 220,003
1) 115,122

1993 436,798 176,152 78,037 117,361

1994 530,096 191,209 124,565 164,165

  註: 1) 완제약품  화장품이 포함된 수치임.

資料: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 제41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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